
항해용선계약상 항만체선료의 책임에 한 연구

†김명재

†목포해양 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

요    약 :  통상 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 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

추정된다.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는 수하인 등에게 이 되어 선주가 체

선료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, 송하인, 

수하인, 선하증권의 배서인,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한 문제를 미법의 사례를 심으

로 살펴보고 결론과 시사 을 도출하여 선주나 운항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.       

  

핵심용어 : 체선료, 책임, 용선자, 수하인, 송하인, 선하증권배서인, 용선계약서 

†종신회원, mjkim@mmu.ac.kr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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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anks for your kind attention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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